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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상버스 도입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김정윤
2133-2260

이종혁
2133-2271

이규범
2133-2273

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7예산액 (A) 2018예산액 (B) 증감 (B-A)
(B-A)*100/A

계 (x11,426,910)
28,567,740

(x17,157,432)
42,893,580

(x5,730,522)
14,325,840

(x50)
50

민간자본사업보조(
자체재원)

(x-)
17,140,830

(x-)
25,736,148

(x-)
8,595,318

(x-)
50

민간자본사업보조(
이전재원)

(x11,426,910)
11,426,910

(x17,157,432)
17,157,432

(x5,730,522)
5,730,522

(x50)
50

□ 산출근거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□ 사업개요

회 계 교통사업특별회계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내용 ○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지원

사업비
(당해년도)

42,893,580천원 [국비]17,157,432천원 [시비]25,736,148천원

기타 (예산 외) [구비] [기타]

과목구분 2018년 예산내역

민간자본사업보조(자
체재원)

○저상버스 도입(자체재원)
25,736,148,000원

= 25,736,148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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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교통약자(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)의 이동편의 증진과 일반시민들의

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확대

□ 사업근거
○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
○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
○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(시장방침 384호, ‘15.12.18)

□ 사업내용
○ 사업기간 : 2018.1월~2018.12월(총 사업기간 2004년~2025년)
○ 지원대상 :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회사
○ 사업수행주체 : 서울시내 버스 회사
○ 추진방법 : 저상버스 구입 시 일반버스(약1억원)와

저상버스(약2억원)와의 평균 구입가격 차액 약 1억원(국비 40%, 시비

60%) 구입 보조금 지원
- 연간 지원물량 협의(국토부↔시) ⇒ 국비 보조금 내시(국토부→시) ⇒

도입계획 수립(시) ⇒ 저상버스 도입 수요조사 및 배정(시→버스회사)

⇒ 저상버스 구입 후 보조금 신청(시←버스회사) ⇒ 신청서류 확인(시)

⇒ 보조금 집행(시→제작업체) ⇒ 정산 및 보고(시→국토부)

□ 추진경위
○ ’15.12월 : 서울시내 도로구조상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을

제외하고 100% 도입 선언
○ ’16.1~12월 : 2016년 저상버스 배정물량 352대 중 286대 도입 및

보조금 집행
- 352대 중 도입지연 물량 66대는 사고이월 후 ’17.4월까지 도입 완료

○ ’17.2월 : 2017년도 상반기 저상버스 배정계획 수립
-국·시비 예산 매칭범위 내에서 총 52개사에 310대 배정

과목구분 2018년 예산내역

민간자본사업보조(이
전재원)

○저상버스 도입(이전재원)
17,157,432,000원

= 17,157,432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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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□ 2018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42,893,580

저상버스 배정계획 수립 2018.01~2018.03 0 도입수요조사를 통해 배정계획 수립

도입 보조금 집행 2018.03~2018.12 42,893,580 보조금 집행 절차에 따라 수시 집행

국시비 추경확보 추진 2018.04~2018.07 0 보조금 집행 절차에 따라 수시 집행

○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

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

2015년도 ○시내버스에 208대 저상버스 도입

2016년도 ○시내버스에 286대 저상버스 도입

2017년도 ○시내버스에 376대 저상버스 도입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4
(x12,013,200

)
30,033,200

(x-)
0

(x-)
0

(x12,013,200
)

30,033,200

(x11,998,374
)

29,996,084

(x-)
0

(x14,826)
37,116

2015
(x8,680,000)
21,700,000

(x-)
0

(x-)
0
(x8,680,000)
21,700,000

(x8,264,672)
20,661,888

(x-)
0

(x415,328)
1,038,112

2016
(x13,750,176

)
34,375,616

(x-)
0

(x-)
0

(x13,750,176
)

34,375,616

(x11,172,018
)

27,930,188

(x2,578,158)
6,445,428

(x-)
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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